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11.>

(앞쪽)

(  공동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시

공

자

상호(사업장명칭) 우방산업(주) 성명(대표자) 조유선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1141         (전화번호:  02)6940-9560  )

공동주택 현황
공급세대

세대별 규모

69A㎡ 69B㎡ 74㎡ 84A㎡ 84B㎡ 84C㎡

세대 177세대 55세대 52세대 126세대 64세대 64세대

측

정

자

상호 ㈜지이티 등록번호 317-81-12359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 33-9, 203동 501호

(전화번호: 043)221-3060 )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결과(단위:㎍/㎥ 또는 Bq/㎥)

항목
측정
일시
(시간)

측정
지점

(동-호수)

거실
방향

벤젠 톨루엔
폼알데
하이드

에틸
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권고

기준
- - - 30 이하 1,000 이하 210 이하 360 이하 700 이하 300 이하 148 이하

1지점
(13:3
0~17:
45)

(101동 
 -1301
호)

남남
향

불검출 496.1 6.8 49.6 51.6 47.7

밀폐 101.0

환기   

(48시간)

2지점
(13:3
0~17:
45)

(101동 
 -202
호)

남남
향

불검출 501.4 7.1 47.1 50.1 48.6

밀폐 104.0

환기 

(48시간)

3지점
(13:3
0~17:
45)

(102동 
 -3205
호)

남동
향

불검출 377.2 5.9 48.3 47.8 47.1

밀폐 96.0

환기 

(48시간)

4지점
(13:3
0~17:
45)

(102동 
 -1706
호)

남동
향

불검출 402.8 4.3 29.6 52.1 34.5

밀폐 106.0

환기 

(48시간)

5지점
(13:3
0~17:
45)

(103동 
 -202
호)

남남
향

불검출 436.5 2.9 33.1 50.5 39.6

밀폐 98.0

환기 

(48시간)

6지점
(13:3
0~17:
45)

(103동 
 -2604
호)

남남
향

불검출 472.8 4.6 36.9 48.3 42.5

밀폐 103.0

환기 

(48시간)

7지점
(13:3
0~17:
45)

(104동 
 -1301
호)

남동
향

불검출 461.3 4.7 34.5 39.9 41.8

밀폐 109.0

환기 

(48시간)

평균 불검출 449.7 5.2 39.9 48.6 43.1

밀폐 102.4

환기  

(48시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0일

제출자 우방산업(주) (직인생략)

달성군수 귀하



(뒤쪽)

작성요령

1. 거실방향은 8방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예: 남동향, 남남향)

2.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결과란의 라돈 항목은 해당 항목을 측정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가. ‘밀폐’ 란에는 밀폐 조건에서의 측정값을 작성합니다.

 나. ‘환기’ 란에는 환기설비(「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환기설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가

동조건에서 측정한 값을 작성합니다.

 다. 라돈 항목의 괄호 안에는 밀폐 이후 환기설비를 가동할 때부터 라돈의 측정값이 권고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작성

합니다. 다만, 밀폐 조건에서 측정한 값이 권고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시공자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공기질측정

결과보고서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210㎜×297㎜[백상지 80g/㎡]


